
예    산    총    칙

구       분 세입ㆍ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

제 1 조 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

         같다.
(단위:천원)

총       계 31,108,060 1,244,323

일  반  회  계 21,645,611 865,825

특  별  회  계 9,462,449 378,498

기타특별회계 9,462,449 378,498

율촌산단조성사업특별회계 9,462,449 378,498

제 2 조 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143,527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「지방재정법」제47조 제1항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

        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5 조 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, 재정보전금, 특정목적기부금,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

        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(성립전집행)하고 조합회의에 사후 보고한다.


